화물(강재) 운반 용역계약서 (E-1)
화물(강재) 운반 용역계약서

위탁자(이하 "甲") O O O O (주)와 수탁자(이하 "乙") O O O O (주)는 건설자재 운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1. 상 차 및 하 차 지
	상차: [ OO공장 ] / 하차: [ OO신축공사 현장 ]

	2. 운 송 품 목
	강구조물(철골) 부재 및 기타 부자재 일체

	3. 운 송 기 간
	202X년 X월 X일 ~ 공정 완료(철수) 시까지

	4. 운 임 (단가/총액)
	1대당 단가: 금 O O O O원 (또는 톤당 금 O O O원)

	5. 결 제 조 건
	월말 실적 정산 익월 15일 현금 / 품목: "강자재 운반비"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甲"이 발주한 철골 부재를 제작공장(출발지)에서 지정된 현장(도착지)까지 완전하게 운반·인도하는 용역 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반의 범위 및 시공행위 배제)
① "乙"은 지정 하역장에 하차(下車)하는 것으로 종결하며, 운송 후 현장 내 크레인 인양 조작, 자재 배열, 시공 행위 등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 자재 이동 및 설치는 "甲"의 직영으로 이뤄진다.
② 본 계약은 상법 제125조에 따른 육상운송계약이며 도급 하도급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

제3조 (운반 대금 및 세무 처리)
세금계산서 품목 명칭은 필히 "강구조물(철골) 자재 운반비"로 기재하며 "시공비"나 "설치비" 명목으로 발행치 아니한다.

제4조 (운송 중 위험 부담 및 보험)
① "乙"은 운송 중 적재물의 탈락, 파손, 사고 등에 대비하여 적재물 배상책임보험 및 자동차 종합보험에 의무 가입하고 이에 대한 민형사 책임을 100% 진다.
② 과적 및 법규 위반 책임은 전적으로 "乙"에게 귀속된다.

제5조 (계약의 해지)
과적 적발, 상습적 시간 지연 시 "甲"은 서면 통보 후 즉시 해지하고 실 운반 횟수만으로 일할 정산한다.

부 칙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서 2부를 작성하고, 쌍방이 기명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자 / 甲]

상   호 : O O O O (주)
주   소 :
대표자 :                   (인)
연락처 :
	[수탁자 / 乙]

상   호 : O O O O 운수(주)
주   소 :
대표자 :                   (인)
연락처 :





매뉴얼 지침 및 원가 분류 유의사항
매뉴얼 지침: 운반업체 기사가 현장에서 크레인 신호를 보거나, 자재를 직접 양중·배치하는 행위를 하면 건설 시공 참여로 간주됩니다. 운반업체 차량은 하차 완료 즉시 현장을 이탈시키십시오. 또한 세금계산서도 "자재 운반비"로만 기재하고, "설치비"나 "시공비"로 끊으면 하도급 증거가 됩니다. 📌 원가 분류 및 대금 청구 시 유의사항 (E-1):
	원가 항목
	해당
	사유

	기타(경비)
	✅
	화물 운송 용역 → 경비 > 운반비

	자재비·노무비·장비비
	❌
	순수 운송 용역이므로 해당 없음



∴ 노무비닷컴, 하도급지킴이 등에서 대금 청구 시 "기타(경비) → 운반비"로 분류하십시오. 세금계산서 품목: "강구조물(철골) 자재 운반비"




